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7-170호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2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와 토지이용

규제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577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 12. 2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Ⅰ.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Ⅱ. 지구단위계획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 없음)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변경 없음)

3. 도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 근린생활시설용지

기정 변경

가구번

호

획 지
비고

가구번

호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39 1 894.5 39
1-1 447.3

1-2 447.2

44
4 967.8

공동건축 
권장(4,5)

44
4 831.1

5 149.3 5 286.0



- 근린생활시설용지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사유

가구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39 1 획지분할 획지 분할하여 근린생활시설 신축

44 4, 5 획지면적 변경 획지 면적 변경을 통한 소유권 분할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 (변경 없음)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7. 고시도면 : 별첨(비치된 장소의 고시도면과 같음 : 구보게재 생략)


